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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상물건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소재 “사기막골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

에 대한 “(주)하나자산신탁”의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입니다. 

2. 감정평가의 근거

본건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감정평

가 관련 제 법령에 근거하였습니다.

3. 대상물건의 개요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2 -

구   분 기호(1)

토

지

소 재 지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330-1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    목 대

이용상황 건축허가지(A동)

형상/지세 부정형/완경사

면적 (㎡) 331

2019년도

공시지가
2,890,000원/㎡

구   분 기호(2)

토

지

소 재 지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330-3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부 소하천구역

지    목 답

이용상황 건축허가지(A동)

형상/지세 부정형/완경사

면적 (㎡) 553

2019년도

공시지가
2,890,000원/㎡

구   분 기호(3)

토

지

소 재 지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331-1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    목 대

이용상황 건축허가지(A동, B동)

형상/지세 부정형/완경사

면적 (㎡) 330

2019년도

공시지가
2,80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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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호(4)

토

지

소 재 지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331-2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    목 도로

이용상황 건축허가지(A동, B동)

형상/지세 세장형/완경사

면적 (㎡) 6

2019년도

공시지가
983,400원/㎡

구   분 기호(5)

토

지

소 재 지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331-6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부 소하천구역

지    목 답

이용상황 건축허가지(A동, B동)

형상/지세 부정형/완경사

면적 (㎡) 482

2019년도

공시지가
2,801,000원/㎡

구   분 기호(6)

토

지

소 재 지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334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    목 대

이용상황 주거나지

형상/지세 부정형/완경사

면적 (㎡) 96

2019년도

공시지가
2,74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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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호(7)

토

지

소 재 지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334-4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    목 대

이용상황 주거나지

형상/지세 사다리/완경사

면적 (㎡) 19

2019년도

공시지가
2,744,000원/㎡

구   분 기호(8)

토

지

소 재 지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334-6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    목 대

이용상황 주거나지

형상/지세 삼각형/완경사

면적 (㎡) 23

2019년도

공시지가
2,661,000원/㎡

구   분 기호(9)

토

지

소 재 지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359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    목 대

이용상황 건축허가지(E동)

형상/지세 부정형/완경사

면적 (㎡) 330

2019년도

공시지가
2,616,000원/㎡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5 -

구   분 기호(10)

토

지

소 재 지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359-2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    목 전

이용상황 건축허가지(E동)

형상/지세 부정형/완경사

면적 (㎡) 324

2019년도

공시지가
2,616,000원/㎡

구   분 기호(11)

토

지

소 재 지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359-3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공원

지    목 전

이용상황 주거나지

형상/지세 부정형/완경사

면적 (㎡) 424

2019년도

공시지가
1,536,000원/㎡

구   분 기호(12)

토

지

소 재 지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359-4

용도지역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지    목 전

이용상황 전

형상/지세 부정형/완경사

면적 (㎡) 116

2019년도

공시지가
3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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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호(13)

토

지

소 재 지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360

용도지역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지    목 전

이용상황 전

형상/지세 부정형/완경사

면적 (㎡) 245

2019년도

공시지가
380,000원/㎡

구   분 기호(14)

토

지

소 재 지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361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    목 대

이용상황 건축허가지(C동, D동)

형상/지세 부정형/완경사

면적 (㎡) 657

2019년도

공시지가
3,069,000원/㎡

구   분 기호(15)

토

지

소 재 지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361-1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    목 잡종지

이용상황 건축허가지(D동)

형상/지세 부정형/완경사

면적 (㎡) 194

2019년도

공시지가
2,40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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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호(16)

토

지

소 재 지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361-3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    목 도로

이용상황 건축허가지(D동)

형상/지세 부정형/완경사

면적 (㎡) 194

2019년도

공시지가
1,009,000원/㎡

구   분 기호(17)

토

지

소 재 지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361-4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    목 전

이용상황 건축허가지(C동)

형상/지세 부정형/완경사

면적 (㎡) 241

2019년도

공시지가
2,415,000원/㎡

구   분 기호(18)

토

지

소 재 지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361-5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    목 대

이용상황 건축허가지(C동, D동)

형상/지세 부정형/완경사

면적 (㎡) 200

2019년도

공시지가
2,7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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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호(19)

토

지

소 재 지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361-7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    목 대

이용상황 건축허가지(D동)

형상/지세 부정형/완경사

면적 (㎡) 194

2019년도

공시지가
2,790,000원/㎡

구   분 기호(20)

토

지

소 재 지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361-11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    목 전

이용상황 건축허가지(D동)

형상/지세 부정형/완경사

면적 (㎡) 122

2019년도

공시지가
2,53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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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준시점

본건의 기준시점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9조 2항에 의거하여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19년 08월 07일입니다.

5.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

본건 평가대상 물건에 대하여 2019년 08월 07일에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지조사시 대

상물건의 존재 여부, 대상물건의 공부 및 의뢰된 목록과 현황과의 부합 여부, 대상물건의 특

성,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권리관계의 확인 및 기타 대상물건의 가치에 영향

을 미치는 제반사항을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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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1. 기준가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 감정평가의 조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기타 검토 및 참고 사항

가. 대상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 전, 답, 도로 및 잡종지 등이나 과천시장으로부터 건축허

가를 득하여 대부분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지상에 공사 중단된 건물이 소재하여 토

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지상소재 건축중인 건물에 구애됨 없이 토지만을 정상평가하

였으며 대상 각 필지는 동일 용도로 이용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 · 경

제적 ·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대상 토지의 가치형성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므

로 건축허가지 별로 일괄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상 토지 기호(6)~(8)은 과거 과천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기준시점 현재 허

가가 취소된 것으로 탐문되었습니다.

다. 건축허가지 B동에 속하는 대상 토지 기호(5)는 용도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으로 구분되어 가치를 달리하는 용도지역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부

분은 도시계획 하천에 저촉되는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라. 건축허가지 A동과 B동에 속하는 대상토지 기호(2)와 기호(5)는 소하천정비법상 소하천구역

에 저촉되나 저촉 정도가 미미하여 저촉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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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상 토지 건축허가 내역

구 분 항 목 내 용 비 고

건축허가지

(A동)

건 축 구 분 신축

허가지A

건 축 주 김앤파트너스

위 치 문원동 330-1,330-3,331-1,331-2,331-6

주 용 도 연립주택(지하1층~지상4층)

대 지 면 적 921㎡

허 가 번 호 2006-건축과-신축허가-107

허가/신고일 2006.07.07

건축허가지
(B동)

건 축 구 분 신축

허가지B

건 축 주 김앤파트너스

위 치 문원동 331-1, 331-2, 331-6

주 용 도 연립주택(지하1층~지상3층)

대 지 면 적 770㎡

허 가 번 호 2006-건축과-신축허가-54

허가/신고일 2006.02.01

건축허가지

(C동)

건 축 구 분 신축

허가지C

건 축 주 정경애

위 치 문원동 361,361-4,361-5

주 용 도 연립주택5세대(지하1층~지상3층)

대 지 면 적 990㎡

허 가 번 호 2008-건축과-신축허가-9

허가/신고일 20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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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과천시청 건축과 문의결과 건축허가지(A)~(D)동 필지별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A)동, (B)동

일련번호 지번 면적(㎡) (A)동면적 (B)동면적 하천부지

1 330-1 331 331

2 330-3 553 553

3 331-1 330 15 315

4 331-2 6 4 2

5 331-6 482 18 453 11

계 1,702 921 770 11

구 분 항 목 내 용 비 고

건축허가지

(D동)

건 축 구 분 신축

허가지D

건 축 주 김승현

위 치 문원동 361-7,361,361-1,361-3,361-5,361-11

주 용 도 다세대주택3세대(지상1층~지상4층)

대 지 면 적 556㎡

허 가 번 호 2008-건축과-신축허가-8

허가/신고일 2008.02.14

건축허가지
(E동)

건 축 구 분 신축

허가지E

건 축 주 김앤파트너스

위 치 문원동 359,359-2

주 용 도 연립주택5세대(지상1층~지상3층)

대 지 면 적 654㎡

허 가 번 호 2006-건축과-신축허가-55

허가/신고일 200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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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동, (D)동

일련번호 지번 면적(㎡) (C)동면적 (D)동면적 도로

14 361-0 657 578 74 5

15 361-1 194 194

16 361-3 194 3 191

17 361-4 241 241

18 361-5 200 171 10 19

19 361-7 194 173 21

20 361-11 122 102 20

계 1,802 990 556 256

사. 대상 토지상에 소재하는 공사 중단된 건물은 현장조사시 유치권여부에 대한 어떠한 표식

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공매 진행시 유치권 등의 존재여부 확인이 요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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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결정도(지형도면 고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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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역분석

1. 지역개황

가. 사회적 요인

(1) 자연환경

과천시는 경기도 중서부에 위치하고 동서간 7.6㎞, 남북간 7.7㎞이며  안양시, 의왕시, 서울시

에 접하고 있어 수도권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과천시의 북쪽에는 우면산, 

동남쪽으로는 청계산, 서북쪽에는 관악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으며 과천시의 중앙부는 기

복이 낮은 구릉과 평지로 이루어진 분지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경기도 중서부에 위치한 중.소도시로 북쪽으로 서울시(관악구, 서초구, 동작구)와 접

하고 있으며 서쪽으로 안양시, 동쪽으로 성남시, 남쪽으로 의왕시와 경계하고 있습니다. 면적

은 35.85㎢로 우리나라 국토(99,408㎢)의 0.036%이고 경기도 면적(10,190㎢)의 0.35%를 차

지하고 있으며 전체면적의 89.69%가 개발제한구역인 전원도시입니다.

과천시는 정부종합청사의 이전정책에 따라 개발된 도시로 시내에 정부종합청사와 서울대공원, 

경마장 등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도시와 위락관광도시, 전원주거도시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쾌

적한 환경 도시입니다.  

별양동을 중심으로 서측은 중앙동, 남측으로 갈현동, 문원동, 북측으로 부림동, 관문동, 과천

동, 동북측으로 주암동, 동측으로 막계동이 소재하고 있는 바, 의료, 금융, 공공기관, 대중교통

편 등이 도시규모에 부합하게 적절히 구성되어 공공서비스 여건이 양호하며 전철4호선이 운행

되고 과천대로, 남태령길, 선바위길, 과천·봉담간 도로 등을 이용하여 서울및 외곽 접근이 용

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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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문환경

1) 시군구 단위 인구변동 추이 

(2019.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구분

연도별

세대수

(가구)

전년대비 증감

(%)

인구수

(명)

전년대비 증감

(%)

세대당 인구

(명)

2016 23,454 -6.3 63,778 -7.50 2.12

2017 20,903 -10.88 57,527 -9.80 2.10

2018.12 21,205 1.45 58,142 1.06 2.74

2) 읍면동별 인구변동 추이 

(2018.12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동
2018년 인구변화

세대수(가구) 총인구수(명) 인구증감률(%)

총 계 302 615 1.06

중앙동 -33 -137 -2.03

갈현동 -166 -383 -3.49

별양동 -31 -205 -1.87

부림동 414 1,207 11.54

과천동 90 138 1.44

문원동 28 -5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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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출입현황 

(2018.12월, 국가통계포털, 과천시)

연 도

총 이 동 시도내 이동 시도간 이동

순이동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2018 8,596 8,156 2,764 2,798 3,074 2,600 440

4) 연령별 인구구조(인구피라미드)

(2018.12, 행정자치부 인구 및 세대현황)

연도 연령
연령별

인구(명)
남 여

6,000 4,000 2,000 0 2,000 4,000 6,000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89세
90~99세

100세이상

여자 남자

2018년

12월

합계 58,142 28,423  29,719 

0∼9세 4,489 2,337 2,152 

10∼19세 6,713 3,515 3,198 

20∼29세 8,051 4,251 3,800 

30∼39세 7,415 3,683 3,732 

40∼49세 9,510 4,454 5,056 

50∼59세 10,359 5,043 5,316 

60∼69세 6,171 3,013 3,158 

70∼79세 3,398 1,463 1,935 

80∼89세 1,671 582 1,089 

90∼99세 320 76 244 

100세 

이상 
45 6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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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적 요인

(1) 지역경제 현황분석

1) 일반 현황

               (2018 과천시 통계자료센터)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5 2016 비중 2015 2016 비중

합계 3,662 3,740 100% 33,526 34,018 100%

농업, 임업 및 어업 4 5 0.1% 37 34 0.1%

제조업 80 81 2.2% 363 359 1.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 3 0.1% 204 88 0.3%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0 9 0.2% 128 119 0.3%

건설업 153 159 4.3% 2,239 2,431 7.1%

도매 및 소매업 1,324 1,356 36.3% 5,404 5,214 15.3%

운수업 277 293 7.8% 947 890 2.6%

숙박 및 음식점업 536 548 14.7% 2,511 2,302 6.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4 40 1.1% 1,982 1,626 4.8%

금융 및 보험업 32 32 0.9% 590 578 1.7%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9 210 5.6% 815 879 2.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0 118 3.2% 3,695 3,923 11.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3 51 1.4% 1,428 1,700 5.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1 32 0.9% 3,953 4,852 14.3%

교육 서비스업 241 246 6.6% 2,005 1,908 5.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9 149 4.0% 1,574 1,412 4.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8 93 2.5% 4,651 4,711 13.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18 315 8.4% 1,000 99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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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수를 기준하여 과천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은 도소매업과 숙박/음

식업으로서 (전체의 약 52%), 소규모 영세업체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종

사자수를 기준하여 과천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은 도소매업과 공공행정 

및 예술 스포츠 및 서비스업(전체의 약 43%)으로서 공공부문 종사자와 그관계가족 등, 거주민

을 위주로 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과천시는 서울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도시로서 행정도시의 기능을 띄고 조성된 계획도시이며, 

소비도시이며 코오롱등 기업의 본사가 소재하나, 관련 생산시설은 거의 없으며, 농업은 주로 

원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마공원, 서울대공원, 종합청사 등 유동인구 유발요

인이 많이 있으며 산업은 요식업 등 서비스업이 주를 이루고, 유통시설로는이마트 과천점(구 

뉴코아아울렛) 등이 있으며 주로 중산층의 아파트가구가 밀집되어 소비수준은 높은 편입니다. 

그동안 체육공원의 조성, 기반 도로의 개설, 주거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주거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 및 유지되어 왔습니다. 

과천시가 가지고 있는 환경친화적 주거환경으로 인해 고급주거지라는 인식이 강하고, 지식정

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개발, 뉴스테이 조성,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진행 등이 상승적측면의 가

격변화 요인이라면, 청사 이전은 다소 부정적 가격변화 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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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개발사업 및 개발계획 현황

 

가)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① 목적

 - 수도권 남부의 지식기반산업 중심도시 개발 : 서울 근교의 베드타운을 지양하고, 스스로 성장   

    하고 발전 할 수 있는 자족도시 조성

 - 주거기능과 업무기능의 조화 :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기업환경을 이루어 주거기능  

   과 업무기능이 서로 어우러지는 복합도시 개발

 - 생태녹지네트워크 구축 : 사업지구 내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녹지를 보전하고, 관악산과 청계산  

   을 연결하는 녹지축 형성

② 사업개요

○ 영향권 : 문원동 880 일원 / 갈현동 17-5 일원 및 찬우물마을, 샛말마을, 가루개마을, 옥탑마  

             을, 가일마을 일원

사업기간 ‘11.10.05 ~ ’18.12. 31

사업규모

(면적/사업비 등)
1,353천㎡ (409천 3.3㎡)

추진현황 및 일정

*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 2011.10.05.

* 지구계획 승인 고시(국토해양부) : 2012.12.20.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국토해양부) : 2013.01.04.

*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 등 출입통지 공고(과천시공고 

제2013-525) : 2013.10.10.

*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 등 출입통지 공고 안내(토지소

유자에게 발송) : 2013.10.14.

* 보상계획공고 : 2014.06.23.

* 지구계획 2차 변경 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94호) : 2014.11.14.

* 지구계획 3차 변경 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92호) : 2015.09.24.

* 토지보상 추진 : 2014년~2016년

* 기반조성공사 착수 : 2016년

* 보금자리주택사업 준공 : 2018년

* 기업입주 완료 :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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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련자료(도면 등)

<토지이용계획도> <주택건설계획도>

나) 과천강남벨트(과천뉴스테이사업)

① 목적

과천동, 주암동 일원에 강남권 일원의 대기업 방문 외국인 및 종사자를 위한 업무, 주거, 상업시설

을 조성하여 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자족도시로서의 

기반 마련

② 사업개요

○ 영향권 : 주암동 7-1일원/ 주암동 189-2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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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16∼2020

사업규모

(면적/사업비 등)
- 929,080㎡(281,046 3.3㎡)

추진현황 및 일정

2016.01.14. 기업형임대주택 지구지정 공람공고

2016.06.30. 촉진지구 지정 고시

2016.12.31. 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예정)

2018.06.19 지구계획 승인고시

2020.12.31 사업준공예정

③ 관련자료(도면 등)

<위치도>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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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천 복합문화 관광단지

① 목적

- 시가화 예정용지(상업) 및 개발가능지로 지정

- 도입기능은 관광서비스, 문화, 예술, 청소년 관리지원 기능 등

② 사업개요

○ 영향권 : 과천동 208 일원(경마공원역 인근)

사업기간 2008년∼2021년

사업규모

(면적/사업비 등)
 185,000㎡

추진현황 및 일정

-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 : 2008.02. 20

- 경기관광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 2009.09.02

- 경기도시공사 참여 결정 : 2010.10.11

- 추진방식 변경(2010. 5월)

   (민간사업자 선정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민간사

업자 선정)

- 수요분석 및 전략수립 연구용역 완료 : 2012.05.22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 착수 : 2012.05.16

- 국토해양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변경 : 2012.07.16

- 경기도시공사와 기본협약 : 2012.07.30

-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 2013.05.10

- 롯데자산개발(주)와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시공사 간 양해각서 체결 

  : 2014.04

- 2015년 10월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입안

-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계획 수립 등 인허가를 2018년까지 완료하고, 

2021년 준공목표로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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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련자료(도면 등)

<위치도> <항공사진>

라)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2018. 과천시 도시정비과)

구    분
기존건축물 추진 

위원회

 승 인

정비  

예정구역 

지정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고시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비고

세대수 준공일

주공1단지 1,062 1981.11.10‘11.11.24 ‘10.4.30 ‘10.5.6 ‘11.9.23 ‘12. 4. 6
‘15. 6.17

‘16.08.30
‘16.03.22

주공2단지 1,620 1982. 5.19‘03.11.01 ‘10.4.30 ‘07.4.9 ‘11.8.9 `12. 9.26 ‘15. 6.30

주공4단지 1,110 1983. 5.10 ‘10.4.30 ‘14.12.29

주공5단지 800 1983. 5.10 ‘10.4.30 ‘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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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환경 변화

과천시는 서울 인접 도시로서 조성된 계획도시이며, 행정도시의 특성상 별다른 생산기반이 없

는 소비도시이며 코오롱등 기업의 본사가 소재하나, 관련 생산시설은 없으며, 농업은 주로 원

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마장, 서울대공원, 정부종합청사 등 유동인구 유발요인

에 따라 산업은 요식업 등 서비스업이 주를 이루고, 유통시설로는 뉴코아아울렛 등이 있으며 

체육공원의 조성, 농어촌도로의 개설, 주거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주거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 

및 유지되어 왔기에, 대규모 경제활동 없이도 고급 주택지역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구    분
기존건축물 추진 

위원회

 승 인

정비  

예정구역 

지정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고시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비고

세대수 준공일

주공6단지 1,262 1982.12.20‘03.12.30 ‘10.4.30 ‘10.5.6 ‘11.9.23 ‘11.12. 8 ‘15. 6.25‘16.07.27

주공7-1단지 722 1982.12.20 ‘12.3.20 ‘10.4.30 ‘10.5.6 ‘12.3.19 `13.12.19 ‘15. 8.27
‘16.04.15

‘16.11.24

주공7-2단지 400 1982.12.20 - ‘10.4.30 ‘10.5.6 ‘11.3.19 `13. 7.17 ‘14.10.31 ‘15. 7.10

주공8단지 1,400 1983.8.20 ‘10.4.30

주공9단지 720 1982.12.30 - ‘10.4.30 ‘10.5.6

주공10단지 632 1984. 9.1 ‘10.4.30 ‘14.12.29

주암단독 - - ‘15.10.20 ‘16.08.12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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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 과천뉴스테이, 복합문화관광단지조성 등의 개발사업 진

행이 전반적 부동산경기의 긍정적 요인이라면, 정부종합청사 이전 이후의 대체현황과 등은 다

소 부정적 측면의 경제적 가격변화 요인이라 볼 것입니다.

과천시는 살기 좋은 전원도시로 인구 및 가구수 등이 안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

으로 쾌적한 환경과 편리한 교통여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전원주택 등의 수요가 증가하여 왔

습니다. 상당기간 동안 인근 서울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추이에 따라 주거용 단독주택 및 아파

트의 가격이 상당수준 상승하여 왔습니다.

한편, 행정복합도시의 개발에 따른, 행정부의 이전 계획에 따라 상당부분의 행정기능의 상실 

및 이에 따른 대체 기능의 준비상황 및 진행속도에 대한 불만, 전반적인 주택 및 건설경기의 

회복속도 미진, 실물경기 부진 영향의 잔존 등에 따라, 아파트 등 집합주거의 가격수준 회복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보합추세에 있었으나, 주변의 자연환경이 양호하고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 기존시가지 정비사업, 뉴스테이 조성사업 등이 진행되고 서울 중심지

와의 접근성이 우수한 바, 고급 주거지역으로의 인식이 확고하여 강보합세 또는 상승 방향으

로의 전환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진척도에 따라 인근 토지가격에 영향이 상당한 것이 일반적으로, `16년, 

‘17년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 등의 사업진행이 이루어져, 대체주택 수요 등의 영향이 

상당부분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지역인 갈현동, 주암동 등 지역은 거래는 많지 않은 편이며, 상당기간 개발제한구역으

로 누적거래건수 또한, 많지 않으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과 보상이 진행되어 대토수요 등에 의해 인근 호가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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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적으로 진행되는 개발사업은 과천시 녹지지역 내 취락지구의 이동수요와 개발사업진행에 

따른 여건변화를 예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과천 및 인근 안양 동안구 일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지가동향 분석

(1) 지가변동률 현황표

   (2019.1, 부동산통계시스템)

구분 ‘17년 누계 ‘18년(11월) 누계

과천시 평균 3.275 4.044

관문동 3.812 4.866

문원동 3.136 3.783

갈현동 2.918 4.195

막계동 3.136 5.577

과천동 3.434 4.195

주암동 3.434 5.920

중앙동 3.812 3.783

원문동 2.918 5.577

별양동 2.931 4.556

부림동 2.931 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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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동향 추이(시군구 기준)

(2019.01, KAIS, 월평균 기준)

구   분 2017 2018

전국

거래건수 599,725.3억원 507,251.5억원

거래금액 182,411건 150,173건

경기도

거래건수 6,908.2억원 175,168.7억원

거래금액 51,707건 45,836건

과천시

거래건수 1,433.7억원 3,913.5억원

거래금액 110건 411건

(3)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추이

(2018.11, KAIS)

구분 2018 2019

전국 6.02% 9.47%

경기도 3.54% 5.91%

과천시 5.12%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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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 지가동향 분석

1) 지가동향 추이 Graph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추이 graph> <지가변동률 추이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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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가동향 분석

-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과천시 지가변동률은 2017년 누계 3.275%에서 2018년 11월 누계 

4.866%로 누적 변동폭은 다소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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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동향 추이는 전국, 경기도가 월별 거래금액 및 거래건수가 2017년 대비 증가하였고, 과

천시는 거래건수는 증가하였으며 월평균 거래금액은 증가를 보였는 바, 이는 2017년도 지

식정보타운지구의 협의보상 및 수용재결 등에 의해 거래건수가 증가하여 2018년도 거래건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추이를 보면, 2017년도 전국의 4.98% 상승, 경기도는 3.48% 상승, 

과천시는 3.52% 상승하였고, 2018년은 전국 9.48%, 경기도 5.91% 상승, 과천시 9.62%로 

상승하였습니다. 

-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뉴스테이 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화 및 

일부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으로 농경지 및 임야의 거래가 비교적 꾸준하고, 과천시

의 주택부분의 정비사업(재건축사업) 이주수요 등에 따라 주택지 등에 대한 대체수요가 있

어 일부지역이 지가상승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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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가.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방법 적용 규정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 및「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는 토지

를 감정평가 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 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

 

(2)「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 제1항에서는 상기의 감정평가방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  

하여 감정평가 하여야 하며, 다만 주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  

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 제2항에서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주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하나 이상의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   

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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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 제3항에서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산  

가액과의 비교를 통한 합리성 검토 결과 주된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이 합리  

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상물건에 적용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법

(1) 평가방식은 대상물건의 성격ㆍ평가목적 또는 평가조건에 따라 비용성의 원리를 따르는 원가

방식, 시장성의 원리를 따르는 비교방식 및 수익성의 원리를 따르는 수익방식이 있습니다.

(2) 토지 평가의 경우 원가방식은 조성지, 매립지 등 비용자료 및 사례 수집이 가능한  토지에 

적합하고 토지는 재생산이 불가능한 물건으로서 원가방식의 적용은 부적합하며, 장래에 발

생하는 수익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원하는 수익방식의 경우에도 토지 임대료 등 자료 

및 사례 수집이 곤란하여 한계가 있습니다.

(3) 따라서 본 평가에 있어서는 전원주택지대 내 부동산으로서 대상물건의 성격 및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볼 때 토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및 제12조에 따라 인근에 소재하는 

대상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최근의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와 비교분석하여 시장성

의 원리에 따라 평가하는 비교방식이 가장 신뢰성 있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비교방식인 

공시지가기준법을 주된 감정평가방법으로 적용하고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

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33 -

2. 토지감정평가액 산출과정

가. 감정평가방법

토지는 감정평가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특성과 이용가치를 지닌 인근지역 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추이 및 당해 토지의 위치ㆍ

형상ㆍ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과 인근 지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및 개별요인 비교 등을 통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

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 평가하였습니다.

구 분 소재지 지목
면적

(㎡)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비 고

허가지A
문원동

330-1 외
대 외 921.0

주거기타

(제시외건물부지)
1종일주

소로 

한면

사다리 

완경사

허가지B
문원동

331-1 외
대 외 770.0

주거기타

(제시외건물부지)
1종일주

소로

한면

부정형

완경사

허가지C
문원동

361 외
대 외 990.0

주거기타

(제시외건물부지)
1종일주

세로

(가)

부정형

완경사

허가지D
문원동

361-7 외
대 외 556.0

주거기타

(제시외건물부지)
1종일주

소로

한면

부정형

완경사

허가지E
문원동

359 외
대 외 654.0

주거기타

(제시외건물부지)
1종일주

소로

한면

부정형

완경사

하천부지
문원동

331-6
답 11.0 하천 자연녹지 -

삼각형 

완경사

도로부지
문원동

361-3 외
도로 외 256.0 도로 1종일주 -

부정형 

완경사

기호

(6~8)

문원동

334 외
대 138.0 주거나지 1종일주

소로 

한면

부정형 

완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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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된 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산정

(1)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시점 현재 공시된 공시지가 표준지 중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및 주위환경이 동

일 또는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합니다.

상기와 같은 기준으로 인근의 공시지가 표준지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대상토지의 비

교표준지는 표준지 기호(가)를, 자연녹지지역 하천에 속하는 대상토지의 비교표준지는 표준지 

기호(나)를,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대상토지의 비교표준지는 표준지 기호(다)를 각각 선정하

였습니다.

구 분 소재지 지목
면적

(㎡)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비 고

기호

(11)

문원동

359-3
전 424.0 주거나지 1종일주

소로 

한면

부정형

완경사
공원

기호

(12)

문원동

359-4
전 116.0 전

자연녹지

개발제한
맹지

부정형

완경사

기호

(13)

문원동

360 전
245.0 전

자연녹지

개발제한
맹지

부정형

완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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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표 준 지 (가) 표 준 지 (나) 표 준 지 (다)

소 재 지 문원동 323-3 문원동 20 문원동 368-1

면적(㎡) 641
25,871
(일단지)

1,000

지    목 대 공원 답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이용상황 단독주택 공원 등 전

도로조건 소로한면 소로각지 맹지

형상/지세 사다리 / 평지 부정형 / 평지 부정형 / 평지

공시지가

기준일 2019.01.01 2019.01.01 2019.01.01

단가(원/㎡) 2,980,000 510,000 380,000

위   치   도

표준지(가)

본 건

표준지(나)

표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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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점수정

(가) 시점수정 기준

1) 시점수정은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시점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으로서 지

가변동률에 의한 방법과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방법이 있으나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일반

재화의 물가변동을 반영한 거시경제지표로서 국지적인 토지의 가치 변동을 반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적용치 아니하였습니다.

2)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월별로 조사ㆍ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의 같은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활용하여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시점수정치를 산정하

되, 기준시점 당시에 당해 월의 지가변동률이 조사ㆍ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월의 

지가변동률을 추정 적용하였습니다.

(나) 시점수정 내용

지    역 지가변동률 지가변동률 산정

경기도 과천시 주거지역

(2019. 01. 01 ~ 2019. 08. 07)

3.437%

(1.03437)

(1+0.02868)×(1+0.00437×38/30)

≒ 1.03437

경기도 과천시 녹지지역

(2019. 01. 01 ~ 2019. 08. 07)

3.101%

(1.03101)

(1+0.02466)×(1+0.00489×38/30)

≒ 1.03101

(3) 지역요인 비교

감정평가대상 토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여 동일한 가치형성요인을 지니기에 

지역요인은 동일합니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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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별요인 비교

공시지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대상 토지의 개별요인을 각각의 조건에 따른 세항목으로 

분류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토지 중 건축허가지A동 부지와 비교표준지(가)

조 건 항    목 세    항    목
비교치

[대상토지/표준지]
비 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1.00 유사합니다.

접근

조건

교통시설 및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 및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학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1.00 유사합니다.

환경

조건

일조, 자연환경, 

인근환경,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위험 및 혐오시설 등

일조, 통풍, 조망, 경관 등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및 적합성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유무 및 거리

1.00 유사합니다.

획지

조건

면적, 형상 등

방위, 고저 등

접면도로 상태

면적, 접면너비, 형상 등

방위, 고저, 경사지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1.00 유사합니다.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1.00 유사합니다.

기타

조건
기   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유사합니다.

누 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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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토지 중 건축허가지B동·E동 부지와 비교표준지(가)

조 건 항    목 세    항    목
비교치

[대상토지/표준지]
비 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1.00 유사합니다.

접근

조건

교통시설 및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 및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학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1.00 유사합니다.

환경

조건

일조, 자연환경, 

인근환경,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위험 및 혐오시설 등

일조, 통풍, 조망, 경관 등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및 적합성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유무 및 거리

1.00 유사합니다.

획지

조건

면적, 형상 등

방위, 고저 등

접면도로 상태

면적, 접면너비, 형상 등

방위, 고저, 경사지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0.97

형상에서 

건축허가지B동·E동 

부지가 열세합니다.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1.00 유사합니다.

기타

조건
기   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유사합니다.

누 계 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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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토지 중 건축허가지C동 부지와 비교표준지(가)

조 건 항    목 세    항    목
비교치

[대상토지/표준지]
비 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0.95

가로의 폭에서 

건축허가지C동 

부지가 열세합니다.

접근

조건

교통시설 및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 및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학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1.00 유사합니다.

환경

조건

일조, 자연환경, 

인근환경,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위험 및 혐오시설 등

일조, 통풍, 조망, 경관 등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및 적합성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유무 및 거리

1.00 유사합니다.

획지

조건

면적, 형상 등

방위, 고저 등

접면도로 상태

면적, 접면너비, 형상 등

방위, 고저, 경사지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0.99

형상에서 

건축허가지C동 

부지가 열세합니다.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1.00 유사합니다.

기타

조건
기   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유사합니다.

누 계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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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토지 중 건축허가지D동 부지와 비교표준지(가)

조 건 항    목 세    항    목
비교치

[대상토지/표준지]
비 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1.00 유사합니다.

접근

조건

교통시설 및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 및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학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1.00 유사합니다.

환경

조건

일조, 자연환경, 

인근환경,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위험 및 혐오시설 등

일조, 통풍, 조망, 경관 등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및 적합성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유무 및 거리

1.00 유사합니다.

획지

조건

면적, 형상 등

방위, 고저 등

접면도로 상태

면적, 접면너비, 형상 등

방위, 고저, 경사지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0.96

형상에서 

건축허가지D동 

부지가 열세합니다.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1.00 유사합니다.

기타

조건
기   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유사합니다.

누 계 0.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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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토지 기호(6)~(8)과 비교표준지(가)

조 건 항    목 세    항    목
비교치

[대상토지/표준지]
비 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1.00 유사합니다.

접근

조건

교통시설 및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 및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학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1.00 유사합니다.

환경

조건

일조, 자연환경, 

인근환경,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위험 및 혐오시설 등

일조, 통풍, 조망, 경관 등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및 적합성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유무 및 거리

1.00 유사합니다.

획지

조건

면적, 형상 등

방위, 고저 등

접면도로 상태

면적, 접면너비, 형상 등

방위, 고저, 경사지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0.98
형상에서 대상토지가 

열세합니다.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1.00 유사합니다.

기타

조건
기   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유사합니다.

누 계 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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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토지 중 도로 부지와 비교표준지(가)

조 건 항    목 세    항    목
비교치

[대상토지/표준지]
비 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1.00 유사합니다.

접근

조건

교통시설 및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 및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학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1.00 유사합니다.

환경

조건

일조, 자연환경, 

인근환경,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위험 및 혐오시설 등

일조, 통풍, 조망, 경관 등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및 적합성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유무 및 거리

1.00 유사합니다.

획지

조건

면적, 형상 등

방위, 고저 등

접면도로 상태

면적, 접면너비, 형상 등

방위, 고저, 경사지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0.96
형상에서 

열세합니다.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0.33

도로인 대상토지가 

열세합니다.

기타

조건
기   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유사합니다.

누 계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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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토지 기호(11)과 비교표준지(가)

조 건 항    목 세    항    목
비교치

[대상토지/표준지]
비 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1.00 유사합니다.

접근

조건

교통시설 및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 및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학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1.00 유사합니다.

환경

조건

일조, 자연환경, 

인근환경,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위험 및 혐오시설 등

일조, 통풍, 조망, 경관 등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및 적합성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유무 및 거리

1.00 유사합니다.

획지

조건

면적, 형상 등

방위, 고저 등

접면도로 상태

면적, 접면너비, 형상 등

방위, 고저, 경사지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0.97
형상에서 대상토지가 

열세합니다.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0.60

도시계획시설 공원인 

대상토지가 

열세합니다.

기타

조건
기   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유사합니다.

누 계 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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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토지 중 기호(5) 하천부지와 비교표준지(나)

조 건 항    목 세    항    목
비교치

[대상토지
/표준지]

비    고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0.80

폭, 계통 및 연속성에서 

대상토지가 열세합니다.

자연
조건

일조 등
토양, 토질
관개, 배수

일조, 통풍 등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및 배수의 양부
1.00 유사합니다.

획지
조건

면적, 경사 등
경작의 편부

면적, 경사도, 경사의 방향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1.00 유사합니다.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1.00
지목이 공원인 

표준지와 유사합니다.

기타
조건

기   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유사합니다.

누    계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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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토지 중 기호(12),(13)과 비교표준지(다)

조 건 항    목 세    항    목
비교치

[대상토지
/표준지]

비    고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1.21

대상토지가 교통여건 
및 취락과의 접근성 
등에서 우세합니다.

자연
조건

일조 등
토양, 토질
관개, 배수

일조, 통풍 등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및 배수의 양부
1.00 유사합니다.

획지
조건

면적, 경사 등
경작의 편부

면적, 경사도, 경사의 방향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1.00 유사합니다.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1.00 유사합니다.

기타
조건

기   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유사합니다.

누    계 1.21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46 -

(5) 그 밖의 요인 보정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 대법원 판례[2003다38207판결(2004.05.14 

선고), 2002두5054판결(2003.07.25 선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토정30241-36538 

(1991.12.28)] 등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인근지역 또는 동일

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나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고자 합니다.

(나) 인근지역 거래사례

1) 대상물건 거래사례

구분 면적(㎡) 거래시점 거래금액(원) 비고(자료출처)

대상토지(1),(2)

(문원동 330-1, 

330-3)

884 2007.11.06
2,970,000,000

(@3,360,000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상토지(3)

(문원동 331-1)
330 2008.02.25

1,000,000,000

(@3,030,000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상토지(4)

(문원동 331-2)
6 2008.02.25

18,000,000

(@3,000,000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상토지(5)

(문원동 331-6)
482 2008.02.25

1,456,000,000

(@3,021,000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상토지(6),(7)

(문원동 334, 334-4)
115 2008.07.18

452,300,000

(@3,933,000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상토지(9)

(문원동 331-6)
330 2008.02.27

656,000,000

(@1,988,000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상토지(10)

(문원동 359-2)
324 2008.02.27

644,000,000

(@1,988,000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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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근 거래사례의 분석                                

[자료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KAIS]

기호 소재지
용도

지역
지목

토지

면적

(㎡)

연면적(㎡)

및 규모
사용승인 거래시점

거래금액(원)

(토지단가)
비  고

A

문원동

323-3

1종

일주
대 641 324.39

1998.

04.04

2019.

01.15

2,630,000,000

(약 3,769,000원/㎡)

토지건물

일괄거래

☞ 상기 비교표준지 기호(가)의 거래사례입니다.

A) 배분법에 의한 토지잔여단가 : 

{2,630,000,000-(1,200,000×30/50×217.06)-(900,000×30/50×107.33)}

 ÷ 641 ≒ 3,769,000원/㎡

B

문원동

364

1종

일주
대 396 316.18

2000.

10.12외

2019.

04.24

1,690,000,000

(약 3,614,000원/㎡)

토지건물

일괄거래

☞ 대상토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거래사례입니다.

B) 배분법에 의한 토지잔여단가 : 

{1,690,000,000-(500,000×27/45×18.29)-(1,350,000×27/45×199.55)

 -(1,350,000×27/39×98.34)}÷ 396 ≒ 3,614,000원/㎡

C

문원동

364-3

1종

일주
대

326x

260/326
222.88

2003.

07.05외

2019.

03.04

1,000,000,000

(약 3,383,000원/㎡)

토지건물

일괄거래

☞ 대상토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거래사례입니다.

C) 배분법에 의한 토지잔여단가 : 

{1,000,000,000-(900,000×25/40×189.55)-(450,000×37/40×33.33)}

 ÷ 260 ≒ 3,383,000원/㎡

구분 면적(㎡) 거래시점 거래금액(원) 비고(자료출처)

대상토지(11)

(문원동 359-3)
424 2008.02.29

162,000,000

(@382,000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상토지(12)

(문원동 359-4)
116 2008.02.29

44,000,000

(@379,000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상토지(13)

(문원동 359-4)
245 2008.02.29

94,000,000

(@384,000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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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근지역 평가사례

1) 대상물건 평가사례

\15,086,176,000 2017.02.16. 공매 목적 평가

@3,490,000원/㎡(건축허가지A동,기호6~8, 건축허가지E동)  @3,420,000원/㎡(건축허가지B동)

@349,000원/㎡(하천부지)  @2,030,000원/㎡(기호11) @627,000원/㎡(기호12,13)

@3,250,000원/㎡(건축허가지C동) @3,380,000원/㎡(건축허가지D동) 

@1,120,000원/㎡(도로부지)

기호 소재지
용도

지역
지목

토지

면적

(㎡)

연면적(㎡)

및 규모
사용승인 거래시점

거래금액(원)

(토지단가)
비  고

D

주암동

236

자연

녹지
전 1,260 - -

2014.

09.15

704,000,000

(약 559,000원/㎡)
토지거래

☞ 대상토지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는 자연녹지지역내 거래사례입니다.

E

문원동

379-4

개발

제한
답 1,323 - -

2018.

09.21

1,470,000,000

(약 1,111,000원/㎡)
토지거래

☞ 대상토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개발제한구역내 거래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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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근 평가사례의 분석

                         [자료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센터]  

(라) 인근지역 내 유사부동산의 가치수준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본건 유사 토지(제1종일반주거지역) : 3,400,000원/㎡ ~3,700,000원/㎡ 내외 수준

본건 유사 토지(개발제한구역) : 600,000원/㎡ ~650,000원/㎡ 내외 수준

기호 소재지
용도

지역
지목

이용

상황

면적

(㎡)

평가

목적
기준시점

토지단가

(원/㎡)

F

문원동

321-7

1종

일주
대 정원 0.75 경매 2019.01.07 2,229,000 

☞
대상토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경매목적 평가사례입니다.

G

문원동

364-2

1종

일주
대 주상기타 707 경매 2017.11.10 3,490,000 

☞ 대상토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경매목적 평가사례입니다.

H

주암동

691-48

자연

녹지
전 전 248

처분

매각
2015.11.14 764,000 

☞ 대상토지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는 자연녹지지역내 처분목적 평가사례입니다.

I

문원동

472-5

개발

제한
전 전 50 경매 2017.12.15 540,000 

☞ 대상토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개발제한구역내 경매목적 평가사례입니다.

J

문원동

964

개발

제한
전 전 1,323 일반거래 2018.08.06 600,000 

☞ 대상토지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는 개발제한구역내 일반거래목적 평가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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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경매 낙찰가율

<최근 1년간 경기도 과천시 용도별 평균 낙찰률 (출처:인포케어)>

(바)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1) 비교사례의 선정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리적 접근성, 가치형성요인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상기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대상토지의 비교사례는 평가사례 기호(G)를, 자연녹

지지역 하천에 속하는 대상토지의 비교사례는 평가사례 기호(H)를,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대

상토지의 비교사례는 평가사례 기호(J)를 각각 선정하였습니다.

표준지
비교

사례
소재지

용도

지역
지목

이용

상황

면적

(㎡)

도로

조건

형상

지세
기준시점

토지단가

(원/㎡)
비고

가 G
문원동

364-2

1종

일주
대

주상

기타
707

세로

(가)

사다리

평지

2017.

11.10
3,490,000

평가

사례

나 H
주암동

691-48

자연

녹지
전 전 248

세로

(불)

부정형

평지

2015.

11.14
764,000

평가

사례

다 J
문원동

964

개발

제한
전 전 1,323 맹지

부정형

평지

2018.

08.06
600,000

평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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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정보정

특별한 보정요인이 없으므로 1.00으로 적용하였습니다.(1.00)

3) 시점수정

기 간 지가변동률 비    고

2017. 11. 10 ~ 2019. 08. 07
10.23%

(1.10230)
경기도 과천시 주거지역

2015. 11. 14 ~ 2019. 08. 07
12.696%

(1.12696)
경기도 과천시 녹지지역

2018. 08. 06 ~ 2019. 08. 07
5.406%

(1.05406)
경기도 과천시 녹지지역

4) 지역요인 비교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여 동일한 가치형성요인을 지니기에 지역요인은 동일합니다. (1.00)

5) 개별요인 비교

비교사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대상 토지의 개별요인을 각각의 조건에 따른 항목으로 분류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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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토지 중 건축허가지A동 부지와 비교사례G

조 건 항    목
비교치

[대상토지/비교사례]
비 고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1.01

가로의 폭 등에서 

대상토지가 다소 

우세합니다.

접근조건
교통시설 및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1.00 유사합니다.

환경조건
일조, 자연환경, 인근환경,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위험 및 혐오시설 등
1.00 유사합니다.

획지조건
면적, 형상, 방위, 고저 등

접면도로 상태
0.98

사례보다 대상토지가 

형상등에서 열세합니다.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1.00 유사합니다.

기타조건 기   타 1.00 유사합니다.

누 계 0.990

※ 대상토지 중 기호(5) 하천부지와 비교사례(H)

조 건 항    목
비교치

[대상토지
/비교사례]

비    고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0.70

서울특별시로의 

접근성등에서 대상토지가 

열세합니다.

자연
조건

일조 등
토양, 토질
관개, 배수

1.00 유사합니다

획지
조건

면적, 경사 등
경작의 편부

1.00 유사합니다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0.60
하천부지인 대상토지가 

열세합니다.

기타
조건

기   타 1.00 유사합니다

누    계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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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토지 중 기호(12),(13)과 비교사례(J)

조 건 항    목
비교치

[대상토지
/비교사례]

비    고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1.03
취락과의 접근성에서 

대상토지가 우세합니다

자연
조건

일조 등
토양, 토질
관개, 배수

1.00 유사합니다

획지
조건

면적, 경사 등
경작의 편부

1.00 유사합니다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1.00 유사합니다

기타
조건

기   타 1.00 유사합니다

누    계 1.030

6) 격차율 산정

※ 대상토지 중 건축허가지A동 부지

구분
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격차율

비교사례기준 3,490,000 1.00 1.10230 1.00 0.990 3,808,557

1.236

표준지기준 2,980,000 1.00 1.03437 1.00 1.000 3,08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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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토지 중 기호(5) 하천부지

구분
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격차율

비교사례기준 764,000 1.00 1.12696 1.00 0.420 361,619

0.860

표준지기준 510,000 1.00 1.03101 1.00 0.800 420,652

※ 대상토지 중 기호(12),(13)

구분
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격차율

비교사례기준 600,000 1.00 1.05406 1.00 1.030 651,409

1.374

표준지기준 380,000 1.00 1.03101 1.00 1.210 474,058

7)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상기에서 분석한 인근지역의 거래사례, 평가사례 및 유사부동산의 가치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

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요인 보정

1.20 (비교표준지 기호(가) 적용토지)

0.85 (비교표준지 기호(나) 적용토지)

1.35 (비교표준지 기호(다) 적용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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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지단가의 산정

구분
표준지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산정단가

(원/㎡)

적용단가

(원/㎡)

허가지A 2,980,000 1.03437 1.00 1.000 1.20 3,698,907 3,690,000

허가지B·E 2,980,000 1.03437 1.00 0.970 1.20 3,587,940 3,580,000

허가지C 2,980,000 1.03437 1.00 0.941 1.20 3,480,672 3,480,000

허가지D 2,980,000 1.03437 1.00 0.960 1.20 3,550,951 3,550,000

기호(6)~(8) 2,980,000 1.03437 1.00 0.980 1.20 3,624,929 3,620,000

도로부지 2,980,000 1.03437 1.00 0.317 1.20 1,172,554 1,170,000

기호(11) 2,980,000 1.03437 1.00 0.582 1.20 2,152,764 2,150,000

하천부지 510,000 1.03101 1.00 0.800 0.85 357,554 357,000

기호(12),(13) 380,000 1.03101 1.00 1.210 1.35 639,979 63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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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 산정

(1) 비교사례의 선정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리적 접근성, 가치형성요인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상기 거래사례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대상토지의 비교사례는 거래사례 기호(B)를, 자연녹지지역 하천

에 속하는 대상토지의 비교사례는 거래사례 기호(D)를,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대상토지의 비

교사례는 거래사례 기호(E)를 각각 선정하였습니다.

기호 소재지
용도

지역
지목

이용

상황

면적

(㎡)

도로

조건

형상

지세
거래시점

토지단가

(원/㎡)
비고

B
문원동

364

1종

일주
대 주상용 823

세로

(가)

가장형

평지
2019.04.24 3,614,000

거래

사례

D
주암동

236

자연

녹지
전 전 1,260

세로

(가)

부정형

평지
2014.09.15 559,000

거래

사례

E
문원동

379-4

개발

제한
답 전 1,260

세로

(가)

부정형

평지
2018.09.21 1,111,000

거래

사례

(2) 사정보정

특별한 보정요인이 없으므로 1.00으로 적용하였습니다.(1.00)

(3) 시점수정

기 간 지가변동률 비    고

2019. 04. 24 ~ 2019. 08. 07
1.654%

(1.01654)
경기도 과천시 주거지역

2014. 09. 15 ~ 2019. 08. 07
15.175%

(1.15175)
경기도 과천시 녹지지역

2018. 09. 21 ~ 2019. 08. 07
4.575%

(1.04575)
경기도 과천시 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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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요인 비교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여 동일한 가치형성요인을 지니기에 지역요인은 동일합니다. (1.00)

(5) 개별요인 비교

비교사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대상 토지의 개별요인을 각각의 조건에 따른 항목으로 분류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토지 중 건축허가지A동 부지와 비교사례B

조 건 항    목
비교치

[대상토지/비교사례]
비 고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1.03

가로의 폭 등에서 

대상토지가 다소 

우세합니다.

접근조건
교통시설 및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1.00 유사합니다.

환경조건
일조, 자연환경, 인근환경,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위험 및 혐오시설 등
1.00 유사합니다.

획지조건
면적, 형상, 방위, 고저 등

접면도로 상태
0.98

사례보다 대상토지가 

형상등에서 열세합니다.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1.00 유사합니다.

기타조건 기   타 1.00 유사합니다.

누 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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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토지 중 건축허가지B동·E동 부지와 비교사례B

조 건 항    목
비교치

[대상토지/비교사례]
비 고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1.03

가로의 폭 등에서 

대상토지가 다소 

우세합니다.

접근조건
교통시설 및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1.00 유사합니다.

환경조건
일조, 자연환경, 인근환경,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위험 및 혐오시설 등
1.00 유사합니다.

획지조건
면적, 형상, 방위, 고저 등

접면도로 상태
0.95

사례보다 대상토지가 

형상등에서 열세합니다.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1.00 유사합니다.

기타조건 기   타 1.00 유사합니다.

누 계 0.979

※ 대상토지 중 건축허가지C동 부지와 비교사례B

조 건 항    목
비교치

[대상토지/비교사례]
비 고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0.97
가로의 폭 등에서 

대상토지가 열세합니다.

접근조건
교통시설 및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1.00 유사합니다.

환경조건
일조, 자연환경, 인근환경,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위험 및 혐오시설 등
1.00 유사합니다.

획지조건
면적, 형상, 방위, 고저 등

접면도로 상태
0.98

사례보다 대상토지가 

형상등에서 열세합니다.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1.00 유사합니다.

기타조건 기   타 1.00 유사합니다.

누 계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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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토지 중 건축허가지D동 부지와 비교사례B

조 건 항    목
비교치

[대상토지/비교사례]
비 고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1.03

가로의 폭 등에서 

대상토지가 다소 

우세합니다.

접근조건
교통시설 및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1.00 유사합니다.

환경조건
일조, 자연환경, 인근환경,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위험 및 혐오시설 등
1.00 유사합니다.

획지조건
면적, 형상, 방위, 고저 등

접면도로 상태
0.94

사례보다 대상토지가 

형상등에서 열세합니다.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1.00 유사합니다.

기타조건 기   타 1.00 유사합니다.

누 계 0.968

※ 대상토지 기호(6)~(8)과 비교사례B

조 건 항    목
비교치

[대상토지/비교사례]
비 고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1.03

가로의 폭 등에서 

대상토지가 다소 

우세합니다.

접근조건
교통시설 및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1.00 유사합니다.

환경조건
일조, 자연환경, 인근환경,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위험 및 혐오시설 등
1.00 유사합니다.

획지조건
면적, 형상, 방위, 고저 등

접면도로 상태
0.97

사례보다 대상토지가 

형상등에서 열세합니다.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1.00 유사합니다.

기타조건 기   타 1.00 유사합니다.

누 계 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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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토지 중 도로 부지와 비교사례B

조 건 항    목
비교치

[대상토지/비교사례]
비 고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1.03

가로의 폭 등에서 

대상토지가 다소 

우세합니다.

접근조건
교통시설 및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1.00 유사합니다.

환경조건
일조, 자연환경, 인근환경,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위험 및 혐오시설 등
1.00 유사합니다.

획지조건
면적, 형상, 방위, 고저 등

접면도로 상태
0.94 형상에서 열세합니다.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0.33
도로인 대상토지가 

열세합니다.

기타조건 기   타 1.00 유사합니다.

누 계 0.320

※ 대상토지 기호(11)과 비교사례B

조 건 항    목
비교치

[대상토지/거래사례]
비 고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1.03
가로의 폭 등에서 대상토지가 

다소 우세합니다.

접근조건
상업지역 중심 및 

교통시설과의 편의성
1.00 유사합니다.

환경조건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인근환경, 자연환경
1.00 유사합니다.

획지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방위, 고저 등, 접면도로상태
0.96

형상에서 대상토지가 

열세합니다.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0.60
도시계획시설 공원인 

대상토지가 열세합니다.

기타조건 기   타 1.00 유사합니다.

누 계 0.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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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토지 중 기호(5) 하천부지와 비교사례(D)

조 건 항    목
비교치

[대상토지
/비교사례]

비    고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0.78

서울특별시로의 

접근성등에서 대상토지가 

열세합니다.

자연
조건

일조 등
토양, 토질
관개, 배수

1.00 유사합니다.

획지
조건

면적, 경사 등
경작의 편부

1.20
상대적으로 적은면적인 
대상토지가 우세합니다.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0.60
하천부지인 대상토지가 

열세합니다.

기타
조건

기   타 1.00 유사합니다.

누    계 0.562

※ 대상토지 중 기호(12),(13)과 비교사례(E)

조 건 항    목
비교치

[대상토지
/비교사례]

비    고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0.70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에서 
대상토지가 열세합니다.

자연
조건

일조 등
토양, 토질
관개, 배수

1.00 유사합니다.

획지
조건

면적, 경사 등
경작의 편부

0.80
형상에서 대상토지가 

열세합니다.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1.00 유사합니다.

기타
조건

기   타 1.00 유사합니다.

누    계 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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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지단가의 산정

구분
거래사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산정단가

(원/㎡)

적용단가

(원/㎡)

허가지A 3,614,000 1.00 1.01654 1.00 1.009 3,706,840 3,700,000

허가지B·E 3,614,000 1.00 1.01654 1.00 0.979 3,596,626 3,590,000

허가지C 3,614,000 1.00 1.01654 1.00 0.951 3,493,761 3,490,000

허가지D 3,614,000 1.00 1.01654 1.00 0.968 3,556,215 3,550,000

기호(6)~(8) 3,614,000 1.00 1.01654 1.00 0.999 3,670,102 3,670,000

도로부지 3,614,000 1.00 1.01654 1.00 0.320 1,175,608 1,170,000

기호(11) 3,614,000 1.00 1.01654 1.00 0.593 2,178,549 2,170,000

하천부지 559,000 1.00 1.15175 1.00 0.562 361,831 361,000

기호(12),(13) 1,111,000 1.00 1.04575 1.00 0.560 650,624 6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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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산가액 조정 및토지단가의 결정

본건 감정평가대상 토지의 공시지가기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는 아래와 같이 

산정되었는 바, 주된 감정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토지단가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산출한 토지단가와 비교할 때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를 본건 감정평가대상의 토지단가로 결정하였습니다.

구분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원/㎡)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 (원/㎡)

결정단가

(원/㎡)

허가지A 3,690,000 3,700,000 3,690,000

허가지B·E 3,580,000 3,590,000 3,580,000

허가지C 3,480,000 3,490,000 3,480,000

허가지D 3,550,000 3,550,000 3,550,000

기호(6)~(8) 3,620,000 3,670,000 3,620,000

도로부지 1,170,000 1,170,000 1,170,000

기호(11) 2,150,000 2,170,000 2,150,000

하천부지 357,000 361,000 357,000

기호(12),(13) 639,000 650,000 639,000

3. 그 밖의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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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대상 물건을 평가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치수준, 거래사례, 평가사례와 대상부동산

의 제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토지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

에 의거하여『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거

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액을 결정

하였습니다.

구       분 평  가  액 (원) 비  고

토       지 15,860,696,000
상세내역은

감정평가명세표 참조

평 가 총 액 \15,860,696,000 -



감  정  평  가  액

190805-10-000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비    고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Page : 1

<기준시점:2019-08-07>

1 331제1종경기도 330-1 대 건축허가지3,690,000331 1,221,390,000

일반주거지역과천시 (A동)

문원동

2 553제1종동  소 330-3 답 건축허가지3,690,000553 2,040,570,000

일반주거지역 (A동)

3 15제1종동  소 331-1 대 건축허가지3,690,000330 55,350,000

일반주거지역 (A동)

315 건축허가지3,580,000 1,127,700,000

(B동)

4 4제1종동  소 331-2 도로 건축허가지3,690,0006 14,760,000

일반주거지역 (A동)

2 건축허가지3,580,000 7,160,000

(B동)

5 18제1종동  소 331-6 답 건축허가지3,690,000482 66,420,000

일반주거지역 (A동)

자연녹지지역

453 건축허가지3,580,000 1,621,740,000

(B동)

11 하천부지357,000 3,927,000

자연녹지지역

6 96제1종동  소 334 대 3,620,00096 347,520,000

일반주거지역

7 19제1종동  소 334-4 대 3,620,00019 68,780,000

일반주거지역



감  정  평  가  액

190805-10-000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비    고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Page : 2

<기준시점:2019-08-07>

8 23제1종동  소 334-6 대 3,620,00023 83,260,000

일반주거지역

9 330제1종동  소 359 대 건축허가지3,580,000330 1,181,400,000

일반주거지역 (E동)

10 324제1종동  소 359-2 전 건축허가지3,580,000324 1,159,920,000

일반주거지역 (E동)

11 424제1종동  소 359-3 전 도시계획시설2,150,000424 911,600,000

일반주거지역 공원

12 116개발제한구역동  소 359-4 전 639,000116 74,124,000

자연녹지지역

13 245개발제한구역동  소 360 전 639,000245 156,555,000

자연녹지지역

14 578제1종동  소 361 대 건축허가지3,480,000657 2,011,440,000

일반주거지역 (C동)

74 건축허가지3,550,000 262,700,000

(D동)

5 현, 도로부지1,170,000 5,850,000

15 194제1종동  소 361-1 잡종지 건축허가지3,550,000194 688,700,000

일반주거지역 (D동)

16 3제1종동  소 361-3 도로 건축허가지3,550,000194 10,650,000

일반주거지역 (D동)

191 현, 도로부지1,170,000 223,470,000



감  정  평  가  액

190805-10-000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비    고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Page : 3

<기준시점:2019-08-07>

17 241제1종동  소 361-4 전 건축허가지3,480,000241 838,680,000

일반주거지역 (C동)

18 171제1종동  소 361-5 대 건축허가지3,480,000200 595,080,000

일반주거지역 (C동)

10 건축허가지3,550,000 35,500,000

(D동)

19 현, 도로부지1,170,000 22,230,000

19 173제1종동  소 361-7 대 건축허가지3,550,000194 614,150,000

일반주거지역 (D동)

21 현, 도로부지1,170,000 24,570,000

20 102제1종동  소 361-11 전 건축허가지3,550,000122 362,100,000

일반주거지역 (D동)

20 현, 도로부지1,170,000 23,400,000

합   계 \15,860,696,000.-

이        하        여        백



토지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인접 도로상태                   공부와의 차이1. 4. 7. 

교통상황                       토지이용계획사항 등             기  타2. 5. 8. 

형태 및 이용상황               제시목록 외의 물건3. 6. 

위치 및 주위환경1. 

본건은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소재 사기막골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 위치하며 주변 , 

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과 농경지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전원주택지역으로서 제, 

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입니다.

교통상황2.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 일부 토지 불가능 하며 인근에 마을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 ) , 

주변 간선도로망이 정비되어 있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 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황3. 

   허가지 허가지 는 사다리형에 유사하고 허가지 는 부정형의 토지로(A~E) : A,E , B~D

서 제시외건물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 .

하천부지 기호 일부 부정형의 토지로서 하천으로 이용중입니다   [ (5) ] : .

도로부지 기호 일부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 (14,16,18~20) ] : .

기호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로 이용중입니다   (6,7,8) : .

기호 부정형의 토지로서 나대지로 이용중이며 주위는 북동하향의 완만한 경사지   (11) : , 

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이며 주위는 북동하향의 완만한   (12,13) : , 

경사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



토지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인접 도로상태                   공부와의 차이1. 4. 7. 

교통상황                       토지이용계획사항 등             기  타2. 5. 8. 

형태 및 이용상황               제시목록 외의 물건3. 6. 

인접 도로상태4. 

허가지 기호 부지 북동측으로 노폭 약 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A,B,D,E), (11) : 8

있습니다.

허가지 부지 북동측으로 노폭 약 미터 정도의 진입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C : 4~6 .

기호 기호 부지는 북측으로 노폭 약 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6~8) : (7,8) 8 , 

기호 부지는 인접한 토지 를 통하여 출입 가능하고  (6) (7,8) ,

기호 맹지입니다  (12,13) : .

토지이용계획사항 등5. 

  

기호 소재지 내용

기호(1)

과천시

문원동

330-1

도시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 제 종지구단위계획구역 과밀 , 1 (2015-05-19), 1 , 

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종지구단위계획의 상세계획은 도시정비< >, 1

과 별도확인요함 입니다.

기호(2)

과천시

문원동

330-3

도시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 제 종지구단위계획구역 , 1 (2015-05-19), 1 , 소하

천구역 소하천정비법(2016-04-11)< >,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 

제 종지구단위계획의 상세계획은 도시정비과 별도확인요함 입니다1 .

기호(3)

과천시

문원동

331-1

도시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 제 종지구단위계획구역 , 1 (2015-05-19), 1 , 소로

류 폭 미만 소로 접합3 ( 8M )( 3-10)( ),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 1

종지구단위계획의 상세계획은 도시정비과 별도확인요함 입니다.

기호(4)

과천시

문원동

331-2

도시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 제 종지구단위계획구역 과밀 , 1 (2015-05-19), 1 , 

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종지구단위계획의 상세계획은 도시정비< >, 1

과 별도확인요함 입니다.



토지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인접 도로상태                   공부와의 차이1. 4. 7. 

교통상황                       토지이용계획사항 등             기  타2. 5. 8. 

형태 및 이용상황               제시목록 외의 물건3. 6. 

기호 소재지 내용

기호(5)

과천시

문원동

331-6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 , (2015-05-19), 1 (2015-05-19), 

제 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 류 폭 미만 소로 접합 하천 저1 , 3 ( 8M )( 3-10)( ), (

촉 소하천구역 소하천정비법), (2016-04-11)< >,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

계획법 제 종지구단위계획의 상세계획은 도시정비과 별도확인요함 입>, 1

니다.

기호(6)

과천시

문원동

334

도시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 제 종지구단위계획구역 과 , 1 (2015-05-19), 1 , 

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종지구단위계획의 상세계획은 도시정< >, 1

비과 별도확인요함 입니다.

기호(7)

과천시

문원동

334-4

도시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 제 종지구단위계획구역 과 , 1 (2015-05-19), 1 , 

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입니다< > .

기호(8)

과천시

문원동

334-6

도시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 제 종지구단위계획구역 과 , 1 (2015-05-19), 1 , 

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입니다< > .

기호(9)

과천시

문원동

359

도시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 제 종지구단위계획구역 , 1 (2015-05-19), 1 , 소

로 류 폭 미만 접합3 ( 8M )(2014-02-03)( ),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

법>, 제 종지구단위계획의 상세계획은 도시정비과 별도확인요함 입니다1 .

기호(10)

과천시

문원동

359-2

도시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 제 종지구단위계획구역 과 , 1 (2015-05-19), 1 , 

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종지구단위계획의 상세계획은 도시정< >, 1

비과 별도확인요함 입니다.

기호(11)

과천시

문원동

359-3

도시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 제 종지구단위계획구역 공 , 1 (2015-05-19), 1 , 

원, 소로 류 폭 미만 접합3 ( 8M )(2014-02-03)( ),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

계획법>, 제 종지구단위계획의 상세계획은 도시정비과 별도확인요함 입1

니다.

기호(12)

과천시

문원동

359-4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 (2015-05-19),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입니 < >

다.

기호(13)

과천시

문원동

360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 (2015-05-19),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입니 < >

다.

기호(14)

과천시

문원동

361

도시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 제 종지구단위계획구역 과 , 1 (2015-05-19), 1 , 

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종지구단위계획의 상세계획은 도시정< >, 1

비과 별도확인요함 입니다.



토지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인접 도로상태                   공부와의 차이1. 4. 7. 

교통상황                       토지이용계획사항 등             기  타2. 5. 8. 

형태 및 이용상황               제시목록 외의 물건3. 6. 

기호 소재지 내용

기호(15)

과천시

문원동

361-1

도시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 제 종지구단위계획구역 , 1 (2015-05-19), 1 , 

소로 류 폭 미만 접합3 ( 8M )(2014-02-03)( ),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

획법>, 제 종지구단위계획의 상세계획은 도시정비과 별도확인요함 입니1

다.

기호(16)

과천시

문원동

361-3

도시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 제 종지구단위계획구역 , 1 (2015-05-19), 1 ,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종지구단위계획의 상세계획은 도< >, 1

시정비과 별도확인요함 입니다.

기호(17)

과천시

문원동

361-4

도시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 제 종지구단위계획구역 , 1 (2015-05-19), 1 ,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종지구단위계획의 상세계획은 도< >, 1

시정비과 별도확인요함 입니다.

기호(18)

과천시

문원동

361-5

도시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 제 종지구단위계획구역 , 1 (2015-05-19), 1 ,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종지구단위계획의 상세계획은 도< >, 1

시정비과 별도확인요함 입니다.

기호(19)

과천시

문원동

361-7

도시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 제 종지구단위계획구역 , 1 (2015-05-19), 1 ,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종지구단위계획의 상세계획은 도< >, 1

시정비과 별도확인요함 입니다.

기호(20)

과천시

문원동

361-11

도시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 제 종지구단위계획구역 , 1 (2015-05-19), 1 ,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종지구단위계획의 상세계획은 도< >, 1

시정비과 별도확인요함 입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6.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부와의 차이7. 

해당사항 없습니다   .

기  타8. 

본건 전입세대 열람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잔여필지는 당사항 없습니다.

   

기호 소재지 성명 전입일자 전입세대열람일자

14 문원동 361 김** 1998.08.04 2019.08.19



 광 역 위 치 도

소 재 지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330-1외

표준지(나)

510,000원/㎡

본 건

<거래사례D>

559,000원/㎡

(2014.09.15)

<평가사례H,처분>

764,000원/㎡

(2015.11.14)

<평가사례I,경매>

540,000원/㎡

(2017.12.15)

<평가사례 

J,일반거래>

600,000원/㎡

(2018.08.06)



항 공 위 치 도

소 재 지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330-1외

본 건



 상 세 위 치 도

소 재 지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330-1외

본 건

<거래사례B>

3,614,000원/㎡

(2019.04.24)

<평가사례G,경매>

3,490,000원/㎡

(2017.11.10)

<거래사례E>

1,111,000원/㎡

(2018.09.21)
<평가사례F,경매>

2,229,000원/㎡

(2019.01.07)

<거래사례C>

3,383,000원/㎡

(2019.03.04)

표준지(가)

2,980,000원/㎡

<거래사례A>

3,769,000원/㎡

(2019.01.15)

표준지(다)

3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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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세대 열람결과(2019.08.19)
361
1. 김**(1998.08.04)
잔여필지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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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세대 열람결과(2019.08.19)
- 해당사항 없음.



N

S

EW

* 전입세대 열람결과(2019.08.19)
- 해당사항 없음.



현  장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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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A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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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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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전

경

D

B



현  장  사  진

허

가

지

A

·

B

후

면

전

경

A, B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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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C

·

D

후

면

전

경

C, D



현  장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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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

E

전

경

(6)

~

(8)



현  장  사  진

(11)

~

(13)




